
Ⅰ. 살기편한 도시 - ③ 구민만족도시
7 재산세및부동산취득세세부담완화

소요예산 사업구분 사업주체 추진상황

비예산 신규 임기내 송파구 이행 후 계속추진

1. 사업목표

○ 임기내 목표

- 구민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1주택자 재산세 경감

- 취득세 감면 혜택 등을 확대하여 부동산 거래 규제 완화

○ 연차별 추진계획

- 취득세

기간 주요내용 현행 변경

2022. 5. 10. 이후 
종전주택을 처분하는
경우부터

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한 경우 

신규 주택 취득 후 종전 주택 처분

시 취득세 중과 제외 기한을 1년 

이내에서 2년 이내로 연장

○ 일시적 2주택 중과배제 요건

- 종전주택 처분기한은 신규주택 

취득일로부터 1년(조정대상지역)

○ 조정대상지역 내 종전주택 처분

기한 완화

-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

(조정대상지역)

※ 법개정 완료(2023.2.28.)

2022. 6. 21. 이후 
주택 취득부터 적용

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가액 

12억원 이하 주택과 연 소득 제한

없이 취득세 감면 혜택 확대

○ 부부합산 연 소득 7천만원 이하

○ 수도권 4억·비수도권 3억 이하

주택 취득 시 

○ 감면액

- 취득가액 1.5억 원 이하 전액 면제

- 취득가액 1.5억 원 초과 50%감면

○ 연 소득: 제한없음

○ 취득가액: 12억원 이하

○ 감면액

- 취득세 전액 면제

(최대 200만원 한도)

※ 법개정 완료(2023.3.14.)

2023. 1. 1. 이후 
납세 의무가 성립하는
때부터 적용

최근 부동산 세제 정상화 취지에 

맞게 과도한 가산세 부담을 완화

할 필요가 있어 일시적 2주택자가

처분기한내 종전주택을 처분하지 

못한 경우 가산세 적용을 일반적인

조세 운영과 동일하게 적용

○ 일시적 2주택자 처분기간 경과시

①중과세율 적용 외 ②과소신고

가산세 부담 ③취득시점 기준 

납부지연가산세 부담

※ 중과세율(8%)을 적용한 총세액

에서 旣납부세액을 차감한 세액에

과소신고가산세(10%)와 납부지연

가산세(일 0.022%) 부담

○ 처분기간 경과 시 경과일로부터

60일 이내 중과세율로 재신고

※ 납부지연 가산세는 처분기간 

경과 후 60일 이후부터 기산 



- 재산세(주택)

기간 주요내용 현행 변경

2022년
한시적적용

1세대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 

60%에서 45%로 하향조정

○ 공정시장가액비율

- 주택: 공시가격의 100분의 60

○ 공정시장가액비율

- 1세대 1주택자

: 공시가격의 100분의 45

2023년
1세대 1주택자 2020년 이전 수준

으로 인하

○ 공정시장가액비율

- 주택: 공시가격의 100분의 60

○ 공정시장가액비율
- 1세대 1주택자

: 공시가격의 100분의 43~45

2024년

납세자의 급격한 재산세(주택분)

부담 완화

- 과표상한율 5% 이내로 제한

○ 세부담상한제 적용

- 주택공시가격 3억원이하(105%),
3억~6억(110%), 6억초과(130%)

○ 과표상한제 도입(주택분만)
- 전년과표 + (올해과표 × 과표

상한율)
- 세부담상한제 병행(’29년 폐지)

○ 추진일정

세부추진계획
2022 2023 2024 2025 2026

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

(재산세) 
1세대 1주택자 세부담 완화(‘22)

(취득세) 
일시적 2주택 처분기간 연장(‘22)
생애최초 주택 감면 혜택 확대(‘22)

(취득세) 
일시적 2주택 가산세 부담 완화(‘23)

정부의 부동산 세제정책 반영
및 법령 개정 건의

2. 사업개요
○ 기 간 : 2022. 5. ~ 2026. 12.

○ 주요내용

-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로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 완화

- 일시적 2주택자 및 생애최초 주택 취득자에 대한 취득세 부담 완화

3. 추진실적

세부추진계획 단위 목표 실적 2022 2023 2024 2025 2026 이행률

1세대 1주택자 재산세 
인하 시 경감액 백만원 78,548 91,938 35,038 56,900 - - - 117%

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 
완화 대상건수 건 1,584 2,763 1,532 865 366 - - 174.4%

생애최초 주택 
감면 확대 시 경감액 백만원 2,292 1,640 272 910 458 - - 71.6%

일시적 2주택 가산세 
부담 완화액 백만원 762 - - - - - - -

정부의 부동산 
세제정책 반영 및 
법령 개정 건의

건 6 11 3 4 4 - - 183.3%



○ 1세대 1주택자 재산세 인하

- 2022. 6. 30. 지방세법시행령 제109조 개정으로 2022년 재산세 1세대

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 60%에서 45%로 적용

- 2023. 4. 29. 공동주택공시가격 △23.2%, 개별주택공시가격 △9.2% 인하

- 2023. 5. 2. 2023년 재산세 1세대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 완화(3억

이하 43%, 3억 초과 6억 이하 44%, 6억 초과 45% 적용)

○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 완화

- 2022. 6. 30. 지방세법시행령 제28조의5제1항 개정으로 조정대상지역

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 1년에서 2년으로 적용

- 2023. 2. 28. 지방세법시행령 28조의5제1항 개정으로 모든지역 일시적

2주택 처분기한 3년으로 완화

○ 정부의 부동산 세제정책 반영 및 법령 개정 건의

- 2022년 정책 반영: 2건(1세대1주택자 재산세 인하,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 완화)

- 2022년 법령 개정 건의: 1건(중저가 1세대1주택 재산세 인하 방안 건의)

- 2023년 법령 개정 건의: 1건(공시가격 하락시 재산세 세부담상한을 전년

세액으로 한다)

- 2023년 정책 반영: 3건(생애최초주택 취득세 감면 확대, 일시적2주택

처분기한 완화, 공정시장가액비율 완화)

- 2024년 정책 반영: 2건(재산세 주택분 과표상한제 적용, 출산·양육 주택

취득세 감면 신설)

4. 향후 추진계획

○ 일시적 2주택 가산세 부담 완화 관련 법령개정 지연에 따른 행안부에 법령

신속한 개정 지속 건의

○ 부동산 보유세 및 거래규제를 완화하여 구민의 주거 안정에 기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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